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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 

해설 ③ 피 에 한 술거  고 는 피  술거  실 적  

보 하여 술  강 는 것   해 정 는 것 , 러한 

술거  고 에 한  규정내   술거  고 가 갖는 

실 적  미  고 하  수 에 한 술거  고   

는 피  는 수  조 에 한 죄  정하여 

수  개시하는 행  한  정 는 것  보아야 한다. 라  

러한 의자 지 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하여는 진 거부권이 고지 지 

아니하 라도 진 의 증거능  부 할 것  아니다 .

 ① 2 ② 3 ③ 4 ④ 5

정답 ② 

해설 무죄추정에 는 것  ㉠㉡㉤ 다.

㉠ 법상 몰 할 것 로 인 는 품  압 한 경우에 어   

당해 에 출 하  아니하거나 또는  주하여 그 품  압

한 날로부터 4월  경과한 에는 당해 물   판 나 처 없

 고에 한다는 조항  적 절차  원 과 무죄추정  원

에 다 .

㉡ 미결  신체   해 는 피  또는 피고  에  보

 실 적   집행과 다   없 므 , 보   공평  

원  에 전  어야 한다. 라  법 57조 1항  “또

는 일부 부분”  헌  죄추 의 원칙  적 절차  원  등  

하여 합 과 정당  없  신체   침해한다 .  

㉤ 지 자치단체의 장이 고 이상의  고 고 그 이 지 아니

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  행하도록 규 한 지 자치법 11조 1

항 3 는 무죄추정  원   과  원  하여 단체

 청 에게 보  공무담  해하고 평등  해하는 

 헌 에 합  아니한다 . 

①  
 
 

,  
 

.
  ② 

,  
 

·
 .

  ③  
30 2  

, 

.
  ④ 

 .

정답 ① 

해설 ① 필 적 건  공판절차가  과    출

한 채 개정 어   정 취  결정  고    없  

피해 에 한 신문 등 심 가 루어  경 , 그  같  법한 공

판 차에  이루어진 해자에 한 증인신  등 일체의 소송행 는 모  

효라고 할 것이다 .

 
  ① 

.
  ②  

, 
 

  
.

  ③ 
, 

 
.

  ④ 
.

정답 ② 

해설 ② 고죄에 하여 공소  후 고소를 추 하는 것  허  아니한다

. 문  학  절충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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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 

해설 ②  제230조 제1항 본문  " 고죄에 하여는  알게  

날  6월  경과하  고 하  한다."고 규정하고 는 , 여  

 알게 다 함   에  보아 고 가 고  할 

수  정  죄 실과  아는 것  미하고, 범죄사실  안

다는 것 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해가 있었다는 사실

계에 하여 인 인식이 있  말한다 .

①  
, 

 .
  ② 2  

1 ,  
.

  ③ 
. ,  

, 
.

  ④ 
,  

 .

정답 ③ 

해설 ③ 신문에 참여한  신문  견  술할 수 다. 다만, 신문 

라  당한 신문 에 하여  제 할 수 고, 검  또는 

경찰  승  얻어 견  술할 수 다(제244조 2 제3항).

① 강제수  본 판 는 없다.

② 신문에 참여하고  하는  2   에는 피 가 신문에 

참여할  1  정한다. 정  없는 경 에는 검  또는 경

찰   정할 수 다(제244조 2 제2항).

④ 검사가 국가보안법 죄로 구속 장  부 아 의자신  한 다 , 

의자신 조 가 아닌 일 인 진 조 의 식 로 조 를 작 한 사

안에 , 술조  내  피 신문조  실 적  같고, 술  

 정 는 경 라  미리 의자에게 진 거부권  고지하지 않았다면 

법 집증거에 해당하므로, 죄인 의 증거로 사용할  없다

.

 
  ① 

.
  ②  

 

 

.
  ③ 

.
  ④ , 

 
.

정답 ④ 

해설 ① 피  또는  가 는 에는 녹 물  생하여 시청

하게 하여야 한다.  경  그 내 에 하여  술하는 에는 

그 취  한  첨 하여야 한다(제244조 2 제3항).

② 피고  또는 피고  아닌  술  내  하는 녹 물  

공판 비 또는 공판 에 피고  또는 피고  아닌 가 술함에 

어  억  하  아니한 항에 하여 억  시 야 할 

필 가 다고 정 는 에 한하여 피고  또는 피고  아닌 에

게 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다(제318조 2 제2항).

③ 피 가 미 년  경 에   동 는 필 없 , 미  알

주고 녹  하  다(제244조 2 제1항).

① 
.

  ② ·
.

  ③ ·  

.
  ④ 

 .

정답 ③ 

해설 ③ 원   피 (심 청  공 제   포함한다)에 하여 

피  출  보 할 만한 보  납  조건  하여 결정  

제4항   할 수 다(제214조 2 제5항).



형사소송법 김복규 교수님 10

 ㉤ · ·  
, ·

· , ·  
· .

① 1 ② 2 ③ 3 ④ 4

정답 ② 

해설  것  ㉠㉡ 다. 

㉠ 제218조 2

㉡ 판 2009 10412

㉢  타  해하는 행 에 다고 정하는  여 , 

식점 타 야간에 공  출 할 수 는 에 해 는 러한 제한

  않는다.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(제126조, 제219조) .

㉣ 경찰 이 이른  사 죄 범행의 의자를 체포하면  그가 보

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 면허증 등  압 한 사안에 , 

는   제217조 제1항에  규정한 해당 죄 실  수 에 

필 한  내  압수  법하므    점 탈물 죄

 거  할 수 다 .

㉤  제215조에 한 압 · 색 장  사 의 압 · 색에 

한 허가장 로  거 에 재 는 효 간  집행에 착 할  있는 

종 (終期)를 의미하는 것일 뿐 므 , 사 이 압 · 색 장  

시하고 집행에 착 하여 압 · 색  실시하고 그 집행  종료하 다면 

이미 그 장  목  달 하여 효 이 상실 는 것이고, 동일한 장소 또

는 목 에 하여 다시 압 · 색할 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요

 소명하여 법원 로부터 새로운 압 · 색 장  부 아야 하는 것

, 앞    압수·수  간  남아 다고 하여 

 제시하고 다시 압수·수  할 수는 없다 .

  ① ·
 

.
  ②  

10
, 30  

 
.

  ③  
, 

 .
  ④  

 
.

정답 ④ 

해설 ④ 재 신청 차를 경 하여 법원의 판단  거친 경우에는, 처  

초가  실 계  정과 평가 또는 규  해 과 적  문

제는 원 적  헌법재판소의 심판 상이 지 아니한다 . 

① ,  
.

  ② , 
 

. 
  ③ 甲  

乙 甲 , 

乙
, 

甲 .
  ④ 

, 1
 

.  
. 

정답 ③ 

해설 ③ 출  경  甲  실 적 피고  출 한 乙  식적 피고  

다.

① 
.

  ② , 
·  

.
  ③ 2  

.
  ④  

,  

,  
.

정답 ② 

해설 ② 판  심  판결  공개한다. 다만, 심 는 가  안전보 ㆍ안녕

 또는 량한  해할 가 는 에는 원  결정  

 공개하  아니할 수 다. 그러나 판결  고는 드시 공개해야 한

다( 원조  제57조).

① 
 
 
 

.
  ② 

 
 .

  ③  

,  

 
.

  ④ 
.

정답 ④ 

해설 ④ 폭행 죄  공  고 공 경 절차없  심 한 결과 폭행죄  

정 다 하여  폭행죄  단죄할 수는 없다고 함  당하다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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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 

해설 ② 범행 장에  지 채취 상 에 한 지 채취가  이루어진 이상, 

사 이 그 이후에 지 채취 상 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

압 하 다고 하 라도(한편,  건 문채취 물  맥주컵, 물컵, 

맥주병 등  피해  공  1  하는 주점 내에  피해  공  

1    수거한 행 가 피해  공  1  에 한 것

라고 볼 수 없 므 ,  가  한 압수라고 보  어 다), 

 같  채취  문  하게 압수한 문채취 물  득한 

2차적 거에 해당하  아니함  하여,  가  법 집증거라

고 할  없 므로, 원심   거  채택한 것  하다고 할 수 

없다 .

 
  ① 
  ② 
  ③  

  ④  

정답 ① 

해설 ① 군과학 사연구소 실험분 이 작 한 감 는 피고 들   

거  함에 동 하  아니하는 경 에는 죄  거  할 수 는 거

능  없다 .

①  
 

  
 

. 
  ② 

. 
 

. 

  ③ 2 18 1 35  
  

2 20   
2 18 2  

 
. 

  ④ 7 ,  
4  , 

4

,  
 

.

정답 ④ 

해설 ④ 피고  신  거주하  다 주택  여러 에  7건  절 행  

한 것  었는  그  4건  행  체적 수가 특정  

않  안에 , 고인의 집에  해당 해품  압 한 압 조  압  

사진   에 한 보강 거가 다 .

  ① 2 ② 3 ③ 4 ④ 5

정답 ③ 

해설  것  ㉠㉡㉢㉤ 다.

㉠ 특정 죄 에 한 추적 전  착 등에 한  제5조 제4

항  “제1항  제3항  규정에  착  청 는 공 가 

제  특정 죄 건  항 심 종결 시  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

하고  뿐  피고 만  항 한 건  경 에는 착  청  

할 수 없다는 등  제한 규정  고  아니하 ,  규정  죄 

피해  심각  식하여 전  착  청 시  항 심

 가능하  하 고, 는 항 심에 러 비  착  필

  경  하여 규정하게  것  보 는 점에 비추어 

보 , 피고 만  항 한 경 라  법원이 항소심에  처  청구  검사

의 부착명  청구에 하여 부착명  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 지의 

원칙에 지 아니한다고  당하다 .

㉡ 추징도 몰 에 신하는 처분 로  몰  마찬가지로 에 하여 평가

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하여도 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변경

지의 원칙이 다 .

㉢ 즉결심판에 하여 고인만이 식재판  청구한 사건에 하여도 결

심판에 한절차  제19조  규정에 라  제457조 2 규정

 하여, 결심판  보다 무거   고하  한다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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㉤ 아동·청 년  폭 죄  피고 에게 ‘징역 15   5  동안의 

치추  자장치 부착명 ’  고한 제1심판결  파 한  ‘징역 9

, 5  동안의 공개명   6  동안의 치추  자장치 부착명 ’  

고한 원심  조 가 경 원 에  않는다

 

㉣ 비  담   아니고 실 적  미에  에 하여 평가

어야 할 것  아니므  1심법원이 소송 용의 부담  명하는 재판  하

지 않았 에도 항소심법원이 1심의 소송 용에 하여 고인에게 부담

하도록 재판  한 경우, 경 원 에  않는다

.

  ① 
.

  ② 

 
. 

  ③ 

.
  ④  

.

정답 ③

해설 ③  전 원심판결에 하여 피고  고하   원   전 원심

 제1심판결  몰 에 한 부분  그 로 지한 조치가 법하다는 

만  이 로 하여 고인에 한 환송  원심판결  부 파 하고 사

건  원심법원에 환송하   하므 ,  전 원심  피고

 항  각하여 피고 에게 징역  집행  고한 제1심판

결  그  한 것과는 달 , 환송 후 원심이 고인의 양 부당의 

항소이 를 아들여 1심판결  파 하고 고인에게 벌  고하

다고 하여,   원심    조 가 판결  에 저촉

다고 볼 수는 없다 .

  ① 1 ② 2 ③ 3 ④ 4

정답 ① 

해설  것  ㉤ 다.

㉠ 존 폭행 죄는 해당  않는다( 촉  제25조 제1항)

㉡ 약식절차에  피고  정식 판  청  포 할 수 없 나 검 는 포

할 수 다(제453조 제1항).

㉢ 정식 판  청 하고  하는 피고  결심판  고·고   날

 7  내에 정식 판청  경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정

식 판청   경찰  체없  판 에게  하여야 

한다( 절  제14조 제1항).  

㉣ 검 는 년에 한 피 건  수 한 결과 보 처 에 해당하는 

가 다고 정한 경 에는 건  할 년 에 하여야 한다( 년

 제49조 제1항).

① 1  
 
 

. 
  ② 7

  
 .

  ③ , 
1

.
  ④ 3  

.

정답 ④ 

해설 ④ 보 청 는 무죄 판  정  실  안 날  3년, 무죄 판  정

  5년 내에 하여야 한다(  제8조).


